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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해외업무 논단 – 태국▐ 

 

태국의 경쟁법 집행 절차 
 

(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ㆍ태국 사무소장) 

 

태국의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는 우리나라보다 약 20여 년 늦은 1999년에 

제정되었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경쟁 정책의 운용과 실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

있습니다.  아직까지 이 분야의 법률 집행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최근 몇 가

지 비관세 무역 장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경쟁법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

있습니다.  이런 점에서 태국 경쟁법의 집행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. 

 

경쟁법은 부당한 가격 설정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(제25조), 독점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

래하는 합병과 계약 관계 규제(제26조, 제27조), 개인적 소비를 위한 병행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

금지(제28조)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(제29조) 등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 

점유율이 75%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

여합니다(제30조). 

 

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형사적 제재

뿐만 아니라 비형사적 제재 조치도 취하며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  형

사적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백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의 경우 

이 처벌 상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.  기업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특별 조

사위원회를 거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역시 법원에 제소를 

할 수 있습니다.  시정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-6백만 바트의 

벌금 및 위반 지속 일수 하루 당 5만 바트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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